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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정한 물품의 사후 협정관세적용신청

수입자(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한다)는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경정) 또는 제39조제2항(추징)에 따라 관세를 징수
하는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45일) 이내에 협정관
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3)-1 원산지 정보교환시스템

수입자는 상기(2) 또는 (3)에 따른 신청을 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제2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체약상대국으로부터 물품을 수
입하는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정보가 전자적으로 교환된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
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2 원산지증명서 제출요구

세관장은 (3)-1 단서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수입자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상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거나 생산한 물품을 수입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